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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 바코드 표기 의무화
복지부, 2008년부터 13자리 KD코드 부착해야 … 물류관리 향상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돼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정부가 정한 표준 바코드를 표기하도록 의약품바코드표시․관리요령 고시를 개

정하고 입안예고했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의약품 생산기업은 모든 의약품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13자리 숫자로 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 액제 등 단품에도 표준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2008년 7월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인화․폭발성 의

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지정의약품에는 표준코드에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정보가 추가된 EAN/UCC-128 바

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2009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의약품 표준코드 중 생산기업과 제품명 정보를 

담은 9자릿수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약품에는 제조기업 스스로 정한 바코드가 사용돼 정확한 유통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입안예고에 대한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표준코드 도입에 따라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이 제고

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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